
시정질문(답변)서

【도시국】

□ 질문의원 : 김승동 의원

○ 가용토지가 부족한 우리시 입장을 고려하여 상동신도시 자연녹지

지역을 효율 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용의는?

 
( 답    변 )

○ 상동신도시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약 822,000㎡는 상동택지개발사업 

시행시 기존의 생산녹지 주의 보존용지를 시가화용지로 개발하면서 

부족한 지구내 녹지공간  오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도시의 확산으로 

인한 인천 역시와의 연담화 방지  완충기능 부여를 하여 자연녹지

지역으로 지정한 것임.

○ 이 지역에 하여는 의원님께서 지 하신 것과 같이 토지이용의 어려움을 

호소하는 의견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진된 바 있으며 집행부에

서도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에 한 자문, 

건의 등 문제해결을 한 방안을 다각 으로 검토한 바 있음.

○ 그러나, 상동지역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이미 주변의 황과 특성에 

합한 종합 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토 로 각종 시설들이 

배치된 상태로서 개별 필지의 토지이용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 계획을 변경

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연속성 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신 한 근이 

필요하며,

○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에 

반 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시는 이미 2007년 8월 “2020 부천도시기본



계획”을 수립한 바 있고 상동 자연녹지지역은 유원지 부지를 거 으로 

부천시의 녹지축을 형성하는 보 용지로 승인되어 있어  시 에서 

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입장임.

○ 따라서, 상동신도시를 포함한 우리시 체의 용도지역에 하여는 차기 

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 계획 재검토시 사회의 변화성을 감안하여 미래지

향 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합리 이고 계획 인 개발을 유도하되 

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의 에서 종합 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.




